
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
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교통위원회 윤영희 의원

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, 국민의힘 비례대표

윤영희 의원입니다.

최근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시민 사이에서 개성의 표현으로 큰

인기를 끌고 있는 픽시 자전거가, 제동장치 없이 도로와 한강공

원으로 나오면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아찔한 상황들이 반복

되고 있습니다.

자전거는 누군가에게는 즐거운 취미이자 소중한 이동 수단이지

만,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없는 자전거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평

온하게 길을 걷는 이웃에게도 예고 없는 사고의 불씨가 되고 있

습니다.

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

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.



조례안의 핵심은 안 제5조에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운행 금

지 규정을 명문화하여, 도로와 자전거도로, 한강공원 등에서 실효

성 있는 안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

것입니다.

이번 개정은 단순히 이용을 규제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. 우리

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게

하고, 보행자가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거

리를 만들기 위한 약속입니다. 안전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

없으며, 제동장치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야말로

성숙한 자전거 문화의 시작입니다.

동료 의원 여러분, 이번 조례안이 서울의 거리와 공원에 '안전'이

라는 이름의 든든한 브레이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

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
